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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

내용 없음

명세서

[발명의 명칭]

외부 기생충 살충구제(驅除) 조성물

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

(57) 청구의 범위

청구항 1 

일반식 : 

            HO-(CH₂-CH₂-O)m-R                        (Ⅱ)

를 가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알코올들로 된 용매를 적어도 50% 함유한 매질중의 일반식:

의 중량으로 1%내지 30%의 피레트린제 또는 이것의 입체화화적 이성형을 함유한 인간 이외의 동물류의 
외부기생충 및 구데기증을 박멸 또는 구제하는 도포 또는 살포제, 위 식에서, m은 1, 2 또는 3의 정수이
고, 또 R은 저급알킬이다.

청구항 2 

제1항에 있의서 전술한 매질이 청구범위 제1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일반식(Ⅱ)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
알코올들을 중량으로 적어도 80% 함유한 도포 또는 점적조성물.

청구항 3 

제1항에 있어서 매질이 필수적으로 청구범위 제1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일반식(Ⅱ)의 하나 또는 그 이
상의 알코올들로 된 도포 또는 점적조성물.

청구항 4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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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식:

          HO-(CH₂-CH₂-O)₂-R                (Ⅱ-a)    

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알코올들을 중량으로 적어도 50% 함유한 액체매질 중에 중량으로 1 내지 30%의 
시페르메트린, 페르메트린, 데카메트린 또는 이것의 입체화학적 이성형을 함유한 인간 이외의 동물들의 
외부 기생충과 구데기증을 박멸 또는 구제하는 도포 또는 점적조성물, 위식에서 R은 저급알킬 라디칼이
다.

청구항 5 

제4항에 있어서 전술한 매질이 청구범위 제4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일반식(Ⅱ-a)의 하나 또는 그 이상
의 알코올들을 적어도 중량으로 80% 함유한 도포 또는 점적조성물.

청구항 6 

제4항에 있어서 전술한 매질이 필수적으로 청구범위 제4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일반식(Ⅱ-a)의 하나 
또는 그 이상의 알코올들로 된 도포 또는 점적조성물.

청구항 7 

중량으로 적어도 50%의 2-(2-부톡시에톡시) 에탄올을 함유한 액체매질 중에 중량으로 1내지 30%의 시페
트메트린, 페르메트린 또는 데카메트린 또는 이것의 입체화학적이성형을 함유한 인간 이외의 동물의 외
부 기생충과 구데기증을 박멸 또는 구제하는 도포 또는 점적조성물.

청구항 8 

제6항에 있어서 전술한 매질이 적어도 중량으로 80%의 2-(2-부톡시에톡시) 에탄올을 함유한 청구범위 
제6항에 의거한 도포 또는 점적조성물.

청구항 9 

제6항에 있어서 전술한 매질이 필수적으로 2-(2-부톡시에톡시) 에탄올로 된 청구범위 제6항에 의거한 도
포 또는 점적조성물.

청구항 10 

적어도 중량으로 50%의 2-(2-부톡시에톡시) 에탄올을 함유한 액체매질 중에 중량으로 1 내지 30%의 시페
르메트린 도는 이것의 입체화학적 이성형을 함유한 인간 이외의 동물들의 외부 기생충과 구데기증을 박
멸 또는 구제하는 도포 또는 점적 조성물.

청구항 11 

제10항에 있어서 전술한 매질이 적어도 중량으로 80%의 2-(2-부톡시에톡시) 에탄올을 함유한 청구범위 
제10항에 의거한 도포 또는 점적조성물.

청구항 12 

제10항에 있어서 전술한 매질이 필수적으로 2-(2-부톡시에톡시) 에탄올로 된 청구범위 제10항에 의거한 
도포 또는 점적조성물.

※ 참고사항 :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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